
1번

① [o] 민주주의원리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복수의 개인들로 구성되고 각 개인들의 생

각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판례집 32-1상, 489, 511).

② [o]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

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17).

③ [o]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x]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번

① [x]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어떤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

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

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

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

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판례집 18-2, 601, 

611-612; 헌재 2008. 7. 31. 2005헌마667, 판례집 20-2상, 269, 285-286 참조).

② [x]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

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한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 

등, 판례집 28-2상, 128, 138).



③ [o]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

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11. 12. 29. 2011헌가20 등, 공보 제183호, 47, 49).

④ [x] 법률유보원칙의 준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판례집 22-1상, 256, 

268).

3번

① [o] 법규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지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

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즉 법을 적용하여도 좋은 경우와 적용하여서는 안되는 경

우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해지는 사태가 온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과도한 

광범성은 잠재적인 명확성 결여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가지 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리하여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 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

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0).

② [o]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

항의 근본 뜻은 형벌법규는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

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

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

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

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

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

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21. 6. 24. 2018헌바457, 판례집 33-1, 

678, 679).

③ [o] 일반적으로 형벌법규 이외의 법규범에서는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



정한 상황에 들어맞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할 경우에는, 입법목적이나 입법

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정하는 체계적, 합목적

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유사한 규범이나 유사한 사례로부터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

추해석을 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법률의 문언 그대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

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일정부분 수정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

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때문에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

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 판례집 24-1하, 281, 296-297 참조).

④ [x]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

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법

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

까지 이 사건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헌

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40).

4번 

① [x]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

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② [o]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

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③ [o]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④ [o]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5번

① [o]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

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

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2상, 91, 92).

※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x]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능력,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의 근로능력,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공무를 처리할 능력, 군 복무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고, 각 법령들의 입법취지와 각각의 영역에

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 그리고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서로 교량하여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들이 그 입

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판례집 25-2상, 306, 313).

③ [o]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



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

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

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

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판례집 22-1하, 275, 276).

④ [o]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1994.12.29. 선고, 93헌마

120 결정; 1995.2..23. 선고, 90헌마125 결정; 1995.9.28. 선고, 92헌마23,86(병합)결

정 참조｝.

6번

① [o]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

어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10헌마293, 판례집 23-2하, 879, 888).

② [x]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

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서 흡연권

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판례집 16-2, 355, 361 참조).

③ [o]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

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자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

에,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조직·강화된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

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

다. 즉 개인적 단결권이든 집단적 단결권이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

여 어느 쪽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등, 판례집 17-2, 392, 403).

④ [o] 친양자로 될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 역시 그로부터 출생한 자와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유지’에 관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대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과 가정생



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헌

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193, 204 참조). 그런데,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친생부모와 그 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종료된다는 점에서 이는 친생부모

의 기본권에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즉 친양자가 될 자의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에 의한 가족생활에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무시하고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제한되게 되고, 친생부모의 

친족관계유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결국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

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기본권은 공히 가족생활

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그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일방

적으로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헌재 2012. 5. 31. 2010헌

바87, 판례집 24-1하, 364, 371).

7번

① [o] 헌법 제29조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

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개별적 헌법유보: 헌법이 직접 개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② [o]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

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

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

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

재 2008. 5. 29. 2005헌마137 등, 판례집 20-1하, 187, 187).

③ [x]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위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은 적기

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

시로 위임함이 불가피한 사항일 뿐만 아니고, 위 각 법률규정 자체에서 금융감독위원



회의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위 규정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06).

④ [o]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57, 판례

집 17-2, 58, 58).

8번 

① [x]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等價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국민의 身體의 自由

權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過剩禁止의 원칙

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8. 21. 96헌바9, 판례집 9-2, 272, 272).

② [o]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

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바(헌재 2000. 6. 1. 

99헌가11 등, 판례집 12-1, 575, 575).

③ [o]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 거

리, 수압 및 물줄기의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하여야 하고, 혹시

라도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판례집 32-1상, 376, 391).

④ [o]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청소년은 미래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한편,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

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바, 헌법도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4항).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

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그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음에도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

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2).

9번

① [x]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

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정형이 입

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신고제가 사

실상 허가제화한다고도 볼 수 없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판례집 21-1하, 

578, 579).

② [o]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각급 법원 인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

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

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

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

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한편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

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

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판

례집 30-2, 71, 72).

③ [o] 헌법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헌법규정’이라 한다)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

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자체

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

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연혁적으로 살펴보건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조항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으로 1960. 6. 15. 개정헌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되었으며, 1962. 

12. 26. 개정헌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72. 12. 27. 개정헌

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 10. 29.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헌법규정의 연혁적 변천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1972년 소위 유신헌법

에서 삭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 내지 정치·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헌법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장식적 기

본권으로 후퇴하였던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

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삭제되었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와 함께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다시금 살려내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행정권의 일방적·사전적 판

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

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헌법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규정처럼 헌법자체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허가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우리나라와 독일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

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드문 경우인바, 현행 헌법이 이처럼 매우 독특한 입헌례

를 가지게 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에서 집회의 자유

를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므로 이 사건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

어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규정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례집 21-2상, 427, 440).

④ [o]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우선,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

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

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례집 21-2상, 427, 439).

10번

① [o]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

다.

② [o]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들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

신부장관의 인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사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러한 규제수단이 적절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인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판

례집 13-1, 652, 653).

③ [o]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

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등을 들 수 있는바, 이를 염두에 둘 때 위 헌



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

통’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판례집 13-1, 652, 662).

④ [x] 인터넷 회선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제한된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및 공공의 안전,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의 저지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인터

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수사기관은 타인 간 통신 및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

당하는 통신자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집행이나 집행 이후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

하고 관련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는 경우” 보충적 수사 방법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활용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

원의 허가 단계에서 특정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수사를 위해 그 대상자가 사용

하는 특정 인터넷회선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법 제5조, 제6조).

그러나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

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

에 비하여 감청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

우 방대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인터넷회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

두 수집·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

자료의 양을 전화감청 등 다른 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및 그 이후에 제3자의 정보나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

보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이 원래 허가받은 목

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1조), 통신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법 제12조)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수사기관이 감

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막대한 양의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집행 통지는 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 사유는 알려주지 

않아야 되고,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감청이 집행된 사실

조차 알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되어 있어(법 제9조의2), 더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

제가 어렵다. 또한 현행법상 감청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법원으

로부터 허가를 받은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법 제12조 제1호)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

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터넷회선 감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청을 수사상 필요에 의해 허용하면서도, 관

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감청 자료를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거

나, 감청자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가 상당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

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인터넷회선의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

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



해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판례집 30-2, 481, 483).

11번

ㄱ [o]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

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

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59 참조), 

1987. 10. 29. 공포된 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

리로 채택되었는데, 그 의미는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근거가 있고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처벌 

및 행정벌과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해되는바, 이는 형사절차상

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

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7).

ㄴ [x]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

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

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

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

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8. 28. 2012헌바433, 판례집 

26-2상, 292, 293).

ㄷ [o]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지정권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영

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이에 따라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산업단지계획안과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판례집 28-2하, 513, 514).

ㄹ [x] 현행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

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



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7).

12번

① [x]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

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그 성격, 목적, 이행방

식 등에서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345 등, 판례집 25-1, 533, 534).

② [o]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刑)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

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

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

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

하는 “처벌”로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공보 제162호, 693, 696).

③ [o]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

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비록 징계부가금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판례집 27-1상, 88, 88).

④ [o]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

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

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는바(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

13번 



① [o]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

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판례집 14-2, 345, 

359).

② [o]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

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판례집 28-1

상, 345, 353).

③ [o]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

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판례집 27-2상, 514, 521).

④ [x]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

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밖에 검사나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85).

14번

ㄱ [x]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

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

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

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

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

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

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판례집 24-2상, 248, 249).

ㄴ [o]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90).

ㄷ [o] 지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개인

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종교, 학력, 병력, 소속 정당, 직업 

등과 같이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

이 담겨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중립적인 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정보와 같은 다른 생체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인격에 밀접

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

된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15. 5. 28. 2011헌마731, 판례집 27-1하, 279, 290).

ㄹ [o]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

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이다. 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

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회복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판례집 29-2하, 438, 440).

15번

① [o]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② [x] 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o]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o]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다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

한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에 의한 생활유지의 기초를 다지게 하여 국민의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법앞에서의 평등을 교육의 측면에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342).

16번

① [x] 현행(現行)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은 구(舊)헌법(憲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

(國家公務員)이든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이든 막론하고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에 전

면적으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

의 공무원(公務員)인 노동자(勞動者)의 경우에는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

權)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갖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法律)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委任)하고 있다(헌재 1993. 3. 11. 88

헌마5, 판례집 5-1, 59, 59).

② [o]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판례집 11-2, 614, 623-624 참조).

③ [o]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

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헌재 1998. 2. 27. 94헌바

13등, 판례집 10-1, 32, 44 참조)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리로

서 설정되어 헌법상 그 자체로서 이미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승인받

고 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등, 판례집 17-2, 392, 402).

④ [o]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

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

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

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

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허용되

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

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

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

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판례집 29-2상, 485, 486).

17번

① [o]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② [x] 국회법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



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o] 국회법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連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헌법 제44조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

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18번

① [o] ② [x] ③ [o] 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o]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

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9번

① [o]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

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

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

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

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44).

② [o]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45).

③ [o]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

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



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

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

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44).

④ [x]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0번

ㄱ [o] 피청구인이 2002. 2. 1.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선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2. 2. 

1.자 ‘중지촉구’ 공문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

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판례집 15-1, 223, 224).

ㄴ [o]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ㄷ [o]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직접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

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

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통행이 제지된 다음날 피청구인이 서울광

장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버스들을 철수시키고 통행제지행위를 중지함에 따라 청구인

들이 행정쟁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 절차에 의한 권



리구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구제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행정

쟁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466).

ㄹ [o]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

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陳情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

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74).


